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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등록 우대 관련

구  분 가  점 입증서류

취업지원

대상자

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

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」

가점 적용자

법률에서 

규정한 가점 

부여(5%~10%)

취업지원 대상자 

증빙서류

장애인

등록자

「장애인복지법 제 조의 32」 규정에 

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
전형단계별

만점의 5%

장애인

등록증 사본

지원 대상자는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을 반드시 입력 체크 할 것( )※ 

단 진행단계별 과목별 부적격 과락 해당 시 가점 적용 제외, ( ) ※ 

보훈대상자별 적용 가점 비율※ 

대 상 별 가점10% 가점5% 

독립유공
자

애국지사 본인◦
순국선열의 유족◦
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◦ 전에 사망한 
경우의 그 유족

애국지사의 가족◦
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◦

◦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 
중 인1

국가유공
자 등

국가유공자 본인◦
◦전몰군경 순직군경 4.19․ ․ 혁명사망자․순직

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․
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 지원대상자( ) ◦
본인
국◦ 가유공자에 준하는 순직군경등지원대상(
자의 유족)

국가유공자의 가족◦
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◦
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◦
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
중 인1

전6.25◦ 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인6.25 1‧
국가유공자에◦  준하는 군경 등 지원대상자 의 가족( )
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지원대상자 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( )◦

◦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지원( 대상자 에게 배우자 )
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
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지원대상자 의 제매  ( )
중 인1

민주5 18‧
유공자

◦ 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5 18․
◦기타 민주화운동희생자5 18․ 본인 
◦ 민주화운동사망자의5 18․ 유족 민, 5 18․

주화운동행방불명자의 가족

◦ 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기타 민주화5 18 , 5 18․ ․ 운동희생자의 
가족

◦ 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기타 민주화운동5 18 5 18․ ․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
그 유족

◦사망한 민주유공자5 18‧ 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 
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민주유공자5 18‧ 의 
제매 중 인1

특수임무
유공자

◦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‧
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,  ◦ 특수임무행
방불명자의 가족

◦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‧
◦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‧
◦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․ 없고 부모만  

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․
자의 제매 중 인1

고엽제
후유의증

◦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
본인

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◦

보훈보상
대상자

◦재해부상 군경 공무원․
◦재해사망 군경 공무원의․ 배우자 

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◦




